
Ⅴ. 年金制度 改革에 따른 公私年金規模 長期展望

1. 새로운 연금 시스템의 구성

퇴직자들이 퇴직전 생활수준과 비교하여 적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하

기 위한 연금의 소득대체율 수준은 보통 70% 정도라고 언급되고 있다.

선진각국의 수치를 살펴보면 프랑스 70%, 영국 60%, 독일 75% 등이며

이 중 공적연금의 비중은 각국의 社會保險 形態 및 福祉理念에 따라 다

른데 대체로 그 비중이 30∼50% 수준에 이르고 있다.1)

우리나라도 늦은 감이 있지만 國家, 企業, 個人의 노력을 통한 3층

보장체계(3-tier ed -system )를 확립하여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야 할 시점에 있다. 이들 3자간의 역할분담을 위해 본 고

Ⅳ장에서는 우리 나라의 55세 이상 연령층의 최저생활을 위한 소득대체

율과 표준생활을 위한 소득대체율 수준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에 의하

면 우선적으로 5인 이상 사업체 勤勞者와 農漁民, 自營業者 모두에게

45 % 정도의 소득대체가 가능한 연금제도의 적용이 필요한데 그 방법은

가입대상에 따라 차별화될 필요가 있다.

最低生計를 위한 소득대체율 25 %는 전 국민의 생활보호 및 사회통

합 차원에서 國民年金의 基礎年金 부문이 담당하도록 하며 標準生計를

위해 필요한 20%의 소득대체는 國民年金의 所得比例年金 부분이 담당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1998년부터 5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퇴직연금을 도입할 예정이므로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당사자가 원하면 국

민연금의 소득비례 부문에서 適用除外를 인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1) 1996년의 각국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수준은 영국 36.5%, 일본 42.9 %,

독일 30.4 %, 프랑스 5 1.0 %, 스웨덴 55.8%, 미국 34.2%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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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 퇴직연금 가입시 소득비례국민연금에서 적용제외됨.

이와 같이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분리하여 운영

하도록 함으로서 다음과 같은 肯定的인 效果를 기대할 수 있다. 기초연

금을 통해서 국민연금이 사회보장제도로서 갖는 고유역할인 所得再分配

기능 및 최저생계보장을 달성하도록 하고, 그 이상의 생활보장에 대해

서는 소득비례연금을 통해 기여에 상응하는 급여수준을 보장하며 사업

장 가입자에 대해서는 적용제외를 통해 개인의 선택권 존중과 아울러

퇴직연금과 국민연금간의 制度的 重複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소득대체율 45%는 표준적인 생활을 보장할 뿐 선진국과 비교할 경

우 충분한 수준에는 미달하는 실정이다. 물론 소득대체율을 선진국 수

준으로 끌어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반대급부로 갹출

율이 인상되어야 하는 문제가 따르는데, 앞서 언급하였듯이 醫療保險ㆍ

雇傭保險ㆍ産災保險 등에 대한 갹출을 고려하면 갹출율 인상에는 한계

가 있다. 따라서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인 60%

[ 圖 Ⅴ- 1 ] 年金制度의 再構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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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득보장을 기업측과의 협상이나 가입자의 부담으로 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퇴직연금 보험료를 납입해야 할 것이다. 물론 농어민이나 자영

업자는 추가적인 15%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個人貯蓄이나 個人年

金 등에 가입해야 할 것이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연금시스템을 가정하고 전취업자의 최저생활을

위한 기초국민연금, 지역 가입자의 표준생활을 위한 소득비례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의 표준 및 그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퇴직연금의

재정을 추계해 보았다.

2 . 展望의 前提事項

연금모형은 크게 總收入 部門, 總支出 部門과 이들 收支差로부터 얻

어지는 利殖收入 部門으로 나뉜다. 구체적으로 모형추정에 필요한 외생

변수로는 人口構造, 經濟活動參加率, 경제활동인구대비 常傭勤勞者 規模

別 事業體勤勞者 比率, 勞動市場 脫退率, 이자율, 임금상승률 등이다. 근

무연수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내에서의 이직시에는 연금제도의 통산제도

가 최대한 허용된다고 가정하였으며 추계기간은 1998~2050년을 대상으

로 하였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각종 經濟指標에 대한 합리적인

가정이 필요한데 본 모형에서는 아래와 같은 기본 가정을 전제로 하였다.

가 . 加入者 數에 대한 假定

연금제도의 가입자 수는 장기적으로 將來人口가 추계되고, 이를 바

탕으로 경제활동인구를 추계한 후 연금 가입대상자의 加入率을 추계하

여 계산하는데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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推計期間 동안의 장래인구는 統計廳의 將來人口推計 자료를 이용

하였는데 여기서는 2030년까지의 인구만 추계되었으므로 그 이후의 인

구는 매년 0.02 %씩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추계하였다.

성별ㆍ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은 2010년까지는 韓國勞動硏究院의

中長期 人力需給 展望 의 예측치를 사용하고, 2015년까지는 일본의 추

세를 참고하여 소폭 조정하였으며 그 이후는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우리나라의 經濟活動參加率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상승추세를 보이

고 있으나 선진국과 비교할 때는 여전히 낮은 수준인데 이런 현상은 우

리나라의 靑年層과 女性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으며 유휴인력을 흡수하

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데 있다.

향후에는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거의 일정한 수준에 머무는 반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2000년의 경제

활동참가율은 남성의 경우 77.8 %, 여성의 경우 50.4 %로 높아지고, 다시

2010년에는 남성 80.2 %, 여성 55.2%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가입대상 연령계층은 국민연금의 경우 20~59세로 하였으며 퇴직연

금의 경우는 대다수 기업체의 停年退職年齡이 55세인 점을 감안하여

20~54세로 가정하였다.

가입범위의 경우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 이후 대상자의 범위가 점차 확

대되어 1992년에는 5~9인 사업장으로 확대되었고, 1995년에는 농어촌 지역으

로 확대되었으며 1998년부터는 都市自營業者에게로 확대될 예정이다.

가입자 수 = 20세이상 인구 × 경제활동참가율 × (1-실업율) ×

연금가입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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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Ⅴ- 1> 年齡階層別 經濟活動參加率 推計

(단위: %)

남성

연령
연도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1998

1999

2000

2005

2010

2015

57.4

57.0

56.4

57.2

56.5

56.5

89.7

89.7

90.0

90.5

91.0

91.0

97.1

97.1

97.1

97.2

97.2

97.8

97.0

97.0

97.0

97.1

97.2

98.0

96.7

96.8

96.8

96.8

96.9

97.8

95.3

95.3

95.4

95.4

95.5

96.3

92.2

92.4

92.7

93.8

94.7

94.7

85.1

85.5

85.9

87.7

89.2

89.2

여성

연령
연도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1998

1999

2000

2005

2010

2015

66.9

67.1

67.3

70.3

75.3

75.3

51.1

51.5

52.1

58.1

62.1

66.4

48.7

48.9

49.3

52.7

56.0

57.0

60.8

61.2

61.9

63.4

66.4

69.5

68.4

68.9

69.6

70.9

71.6

72.6

61.1

61.1

61.1

63.6

69.1

70.0

58.4

58.4

58.4

59.6

63.6

64.6

54.9

54.9

55.0

56.4

58.8

59.8

資料: 韓國勞動硏究院, 中長期人力需給展望 , 1996.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當然適用되는 것으로 가정하

고2) 자영업자 가입율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추계하였다. 즉 가입 첫

해인 1998년에 전체 취업자 대비 14 % 수준으로 가정하고 그 후 일정

속도로 증가하여 2030년 경에는 50%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하였다. 따

라서 2040년 이후에는 전체 就業者의 85% 정도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2)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수는 전체 취업자 대비 35 % 수준으로 계산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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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Ⅴ- 2> 農漁民 ㆍ自營業者의 國民年金加入率 推移(全體就業者 對比)

(단위: %)

남성
연령

연도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1998

2000

2010

2020

2030

2040

9.7

10.7

18.9

32.9

52.1

55.5

7.9

8.9

16.5

30.7

53.9

57.4

9.4

10.3

18.2

31.8

53.0

56.5

12.7

13.6

20.8

31.5

46.1

49.1

14.6

15.6

22.8

32.9

45.9

49.0

17.4

18.4

25.7

35.8

48.6

51.8

22.4

23.2

29.8

37.9

47.3

50.4

33.7

33.8

37.4

41.2

44.9

47.8

여성
연령

연도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1998

2000

2010

2020

2030

2040

5.4

6.2

13.1

27.9

54.9

58.6

4.0

4.7

10.4

23.0

47.1

50.2

2.8

3.2

7.5

17.3

37.2

39.7

2.8

3.2

7.5

17.6

37.7

40.2

3.2

3.7

8.2

17.9

36.6

39.0

5.0

5.6

11.1

21.3

38.6

41.1

10.2

10.8

16.3

24.2

34.8

37.1

22.2

22.3

24.8

27.6

30.3

32.3

退職年金의 경우 기존 退職一時金의 退職年金化가 법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고 노사의 자율적인 결정에 의하게 되므로 퇴직연금 가입율에

대한 합리적인 가정이 필요하다. 우선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1998년의

가입율은 전체 취업자의 10% 수준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퇴직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영업활동이 호조를 보여서 기

업의 財務與件이 양호하고 자금압박도 크지 않아야 할 것이며 勞動組合

의 協商力(bargainin g p ow er) 또한 높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제도 도입 후 단시일내에 경제상황이 크

게 호전될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최초의 퇴직연금 가입대상은 전체

취업자 대비 10% 수준인 100~300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가 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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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하였다.

이후 우리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기조를 회복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퇴직연금 支援政策에 힘입어 가입율이 일정속도로 증가하여 2030년 경

에는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전체가 가입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表 Ⅴ- 3> 就業者 對比 事業體 規模別 勤勞者(1995)

(단위: 천명, %)

사업체규모 근로자수 취업자대비 비중

5인 이상

100인 이상

300인 이상

500인 이상

1,000인 이상

6,236

2,856

1,696

1,297

804

30.6

14.0

8.3

6.4

3.9

資料: 勞動部, 事業體勞動實態調査報告書 , 1995.

나. 將來賃金에 대한 假定

보험료 수입이 추계되기 위해서는 가입자 수가 추계되고 그 다음으

로 장래의 賃金水準이 추계되어야 한다. 장래임금은 선진국의 노동시장

추이와 현재까지의 우리나라 勞動市場의 變化趨勢를 고려하여 장기적으

로 性別 賃金格差가 점차 완화되고, 年齡階層別 賃金格差도 축소될 것

으로 가정하였다.

1996년의 성별ㆍ연령계층별 임금구조를 기초로 하여 성별ㆍ연령계층

별 賃金構造 調整 및 賃金上昇率을 감안한 장래임금을 추계하였다. 우

선 성별 임금구조 조정 추이를 살펴보면 1996년 현재 남성의 임금을

100으로 한 여성의 임금지수를 보면 25∼29세 계층까지는 격차가 심하

지 않으나 30∼34세 이상에서는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고연령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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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갈수록 그 정도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는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빨

리 退出하기 때문이며 재진입시에도 파트타임 형태의 不完全就業이나

低熟練의 補助業務 등 저임금직종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여성의 고학력화와 취업여건의 개선 등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고 長期勤續 현상이 보편화됨에 따라 성별 임금격

차지수는 크게 완화될 전망이어서 성별 임금격차 調整指數를 사용하여

그 격차를 조정하였다.

다음으로 연령계층별 임금구조 조정 측면을 살펴보면 1996년 현재

45∼49세 연령계층의 남성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각 연령의 임금지수

는 [圖 Ⅴ-3]과 같다. 우리나라의 연령계층별 임금격차는 꾸준히 축소되

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最高賃金과 最低賃金의 격차가 1971년의 2.7배

에서 1990년 이후에는 2.0∼2.1배 수준으로 낮아졌다. 또한 1988년 이후

圖 Ⅴ- 2 性別 ㆍ年齡階層別 賃金水準(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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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최고임금 연령계층이 50代 초반에서 40代로 낮아졌는데 이러한 추

세는 미국의 연령계층별 임금구조와 유사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勞動市場의 柔軟性이 提高되면서 연령계층별 임금격차가 점차 축소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농어민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소득수준이 추계되어야 하는데 본 고

에서는 농어민 소득은 사업장 가입자 임금의 43 %, 자영업자 소득은 사

업장 가입자 임금의 80% 수준으로 가정하였다.

전체적으로 2030년 경에 이르면 産業構造調整에 이어 노동시장의 구

조조정 역시 완료되어 성별ㆍ연령계층별 임금구조가 안정된 추세를 보

일 것으로 가정하였다.

賃金上昇率은 2009년까지는 6.0%, 2010~2019년에는 5.0%, 2020~2029

년에는 4.0%, 2030년 이후에는 3.0%로 가정하였다.

圖 Ⅴ- 3 男性의 年齡階層別 賃金格差(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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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Ⅴ- 4> 年齡階層別 將來賃金 推計

(단위: 천원)

남성
연령

연도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1,164

1,605

2,192

2,882

3,754

4,706

5,843

6,773

7,852

8,669

9,571

1,522

2,060

2,763

3,567

4,561

5,613

6,842

7,931

9,195

10,152

11,208

1,967

2,646

3,525

4,522

5,745

7,024

8,507

9,861

11,432

12,622

13,936

2,220

2,978

3,958

5,065

6,419

7,829

9,458

10,964

12,710

14,033

15,494

2,358

3,156

4,183

5,339

6,749

8,211

9,894

11,470

13,297

14,681

16,208

2,399

3,211

4,256

5,432

6,867

8,355

10,067

11,670

13,529

14,976

16,492

2,109

2,774

3,649

4,576

5,740

6,863

8,206

9,513

11,029

12,177

13,444

1,922

2,513

3,253

4,055

5,007

5,950

7,002

8,118

9,411

10,390

11,471

여성

연령
연도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1,071

1,476

2,016

2,652

3,454

4,329

5,375

6,231

7,224

7,976

8,806

1,327

1,797

2,409

3,110

3,977

4,895

5,966

6,916

8,018

8,852

9,773

1,507

2,027

2,700

3,464

4,401

5,381

6,516

7,554

8,757

9,668

10,675

1,327

1,828

2,496

3,281

4,272

5,353

6,643

7,701

8,927

9,856

10,882

1,172

1,594

2,148

2,787

3,582

4,430

5,427

6,291

7,293

8,052

8,890

1,140

1,546

2,079

2,691

3,449

4,255

5,200

6,028

6,988

7,715

8,518

981

1,293

1,706

2,146

2,700

3,239

3,884

4,502

5,220

5,763

6,363

982

1,288

1,672

2,091

2,589

3,086

3,643

4,223

4,895

5,405

5,967

다. 醵出水準에 대한 假定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保險料 醵出水準 및 附課所得基準 역시 다르

다. 국민연금의 경우 제도도입 당시에는 標準報酬月額의 3% 수준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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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1993년에는 6%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다시 1998년부터는 9%로 인

상되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 부과소득 기준은 총임금(gross w age)에서

時間外勤務手當, 휴일근로수당, 일ㆍ숙직수당, 食費 및 現物給與費를 제

외한 소득이다. 본 추계에서는 총임금 중 이들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10% 정도로 가정하고, 총임금의 90%만을 국민연금 부과 기준소득으로

상정하였다.

이에 대해 퇴직연금은 기존의 法定退職金制度에서 전환하는 형태로

도입될 전망이어서 갹출율 수준 역시 도입 초기에는 법정퇴직금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며 보험료 부과 기준소득 역시 총임금이 될 것

이다. 현행 퇴직금의 법정지급율은 총임금의 8.3% 수준이며(12개월 근

속에 대해 1개월분 임금을 지급함) 1998년부터는 퇴직금의 3%가 국민

연금으로 갹출되므로 실제 퇴직금지급율은 5.3 %인 셈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법정퇴직금의 최저수준인 총임금의 5.3%를 퇴

직연금의 최저 보험료율로 가정하고 차츰 상향 조정하였다. 이는 객관

적인 자료가 없을뿐 현재 상당수의 사업체에서 退職金 累進率을 적용하

고 있기 때문이며 퇴직연금에 대한 정책적 배려나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책으로서의 중요성이 제고됨에 따라 차츰 갹출율이 상향조정될 것

이 확실하기 때문이다.3)

퇴직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개별 기

업체 입장에서 보면 기존의 퇴직금제도 대상자들 중 퇴직연금으로 전환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거 퇴직금제도 하에서는 社外에 적립되지 않았

3) 퇴직연금의 도입은 현행 퇴직일시금을 대체시키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체분만큼의 퇴직연금 갹출금은 사용자부담이 될 것이다.

그러나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 그 수준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행

퇴직급여 충당금의 연금기금화와 함께 피용자측의 보험료 납입도 병행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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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退職給與充當金을 적립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過去勤務

債務(Past Service Liabilities: PSL)라고 하는데 본 모형에서는 당해 기업

에 被傭者가 취업했을 때 이미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가정하여, 이

에 해당하는 퇴직금부채를 퇴직연금 가입시에 납입한다고 가정하였다.

t년도에 새로이 발생하는 과거근무채무는 신규가입자 수에 근무년수

동안의 갹출료 해당금액을 곱해서 산출할 수 있으며 이 금액을 10년 동

안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t년도에 상환해야 할 과거

근무채무액은 과거 (t-9)년에서 t년까지 발생한 신규과거근무채무액의

누적합계가 될 것이다.

이밖에도 기업의 재정부담으로 인해 과거근무채무를 납입하지 않고

퇴직연금 가입 후 납입한 보험료만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제도도

가능할 것이므로 본 고에서는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도 財政推計를 시도

하였다.

라. 利子率에 대한 假定

납입한 보험료의 元利金 合計와 연금기금의 이식수입을 계산하기 위

해서는 장래의 이자율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1999년까지의 이자율은

11.0%로 가정하고, 2000∼2004년까지는 9.0%, 2005∼2010년까지는 7.0%,

2011∼2015년까지는 6.0%, 2016∼2020년까지는 5.0%, 2021∼2030년까지

는 4.0%, 2031년 이후는 3.0%로 가정하였다.

마. 年金受給資格에 대한 假定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연금수급권 획득자격 역시 서로 다르다. 국

민연금의 경우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며 60세에 달한 자로 소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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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가 연금수급권자가 된다. 국민연금 제도

하에서의 연금은 終身까지 수령할 수 있으나 본 추계에서는 편의상 平

均壽命을 79세로 가정하고 60세에 수급을 개시하여 이 연령에 이를 때

까지 20년간 수급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에 비해 퇴직연금은 20~54세 근로자를 가입대상자로 하기 때문에

20년 이상 가입한 후 55세에 이르렀을 때 연금수급권을 획득하게 되며

이후 74세에 이를 때까지 20년 동안 불입한 보험료의 원리금 합계를 現

在價値로 割引하여 수급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다만 국민연금과 퇴직

연금 모두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연금수급권 획득자가 연금수급 개시

전에 사망할 경우에도 가족들이 遺族年金으로 수령한다고 가정하였다.4)

返還一時金 制度는 퇴직연금의 경우 가입자가 연금수급권을 획득하

기 이전에 노동시장에서 완전 탈퇴하거나 사망한 경우 인정하였으나 국

민연금에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양 제도 모두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연금수급권자는 모두 연금으로 수령한다고 가정하였다.

3 . 模型의 構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재정추계를 위한

社會ㆍ經濟的 基礎資料 및 基本模型은 동일하지만 가입대상자의 범위,

연금수급자격 및 연금재정방식 등은 상이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기본

모형을 중심으로 설명하면서 서로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하여 언

급하기로 하겠다.

4) 이 경우 55∼59세 동안에는 퇴직연금만 수령하고, 75∼79세 동안에는 국

민연금만 수령함으로써 본 장 제1절에서 언급한 수준의 소득충분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나, 이는 제도의 구성상 불가피하게

용인되어야 하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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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 재정흐름은 크게 수입부문과 지출부문 그리고 적립기금 부문

으로 구성되는데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註: 총수입 중 과거근무채무상환은 퇴직연금에만 해당.

가 . 總收入 部門

총수입은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수입과 적립기금 이식수입의 합으

로 이루어지며 퇴직연금의 경우는 여기에 과거근무채무상환액이 합산된

[ 圖 Ⅴ- 4 ] 年金財政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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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험료 수입은 (가입자 수 × 소득 × 보험료율)의 산식으로 구해지

며 積立基金 利殖收入은 前期의 총적립기금에 이자율을 곱하고 여기에

當期의 재정수지차를 더하여 구해진다.

1) 保險料收入

연금 가입자 수의 추계는 아래와 같이 연령계층별ㆍ성별 인구에 경

제활동참가율과 취업율을 곱하여 연령계층별ㆍ성별 가입자를 구한 후

이들 가입자를 모두 합하여 전체 가입자 수를 산출하였다.

[M ]t, a, s = [POP]t, a, s × [PA R]t, a, s × [1-(UEM) t, a, s ] × [M R ]19 9 8 × (1+x) t - 19 9 8

[M ]t =
r a

a = 20∼24 , s
[ M ] t

단, [M ]t, a, s : t연도ㆍa연령계층의 성별 가입자 수

[POP]t, a, s : t연도ㆍa연령계층의 성별 인구

[PA R ]t, a, s : t연도ㆍa연령계층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UEM ]t, a ,s : t연도ㆍa연령계층의 성별 실업율

[M ]t : t년도 가입자 수

[M R ]1 9 9 8 : 1998년의 연금 가입율

x: 연금 가입율 증가속도

ra: 퇴직연령으로 국민연금의 경우 55~59세, 퇴직연금은 50~54세

t년도: t=1998, 1999, ㆍㆍㆍㆍ,2050

연금 가입자의 장래임금 수준은 먼저 남성가입자의 임금수준을 추정

한 후 각 연령계층별 임금격차를 조정하였다. 여기에 다시 성별 임금격

차 조정을 통해 여성가입자의 임금수준을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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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m ]t, a = [W m ]1 9 9 6, a × (1+irw) t - 1 9 9 6 × (1+awda) t - 19 9 6

[Wf ]t , a = [W m ]t, a × wds × (1+aw ds) t - 1 9 9 6

단, [W m ]t, a : t연도ㆍa연령계층 남성의 임금

[Wf ]t , a : t연도ㆍa연령계층 여성의 임금

irw : 평균임금상승률

aw da : 남성의 연령별 임금격차 조정 계수

w ds : 각 연령계층별 최초의 성별 임금격차 지수

aw ds : 성별 임금격차 조정계수

1998≤t≤2030년, a = 20∼24세 : awda=0.0099, wds=0.920, awds=0

a = 25∼29세 : awda=0.0046, wds=0.872, awds=0

a = 30∼34세 : awda=0.0050, wds=0.766, awds=0

a = 35∼39세 : awda=0.0048, wds=0.588, awds=0.0054

a = 40∼44세 : awda=0.0034, wds=0.492, awds=0.0033

a = 45∼49세 : awda=0.0000, wds=0.471, awds=0.0028

a = 50∼54세 : awda=-0.0047, wds=0.464, awds=0.0006

t≥2031년, awda=wds=awds=0

연금 가입자 수와 장래임금이 추계되고 갹출률이 결정되면 보험료

수입은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구해진다.

[CON ]t, a, s = [M ]t, a, s × [W ]t, a, s × [PRE]t

[CON ]t =
r a

a = 20∼24 , s
[ CON ] t

단, [CON ]t, a ,s : t연도ㆍa연령계층의 성별 수입보험료

[W ]t, a, s : t연도ㆍa연령계층의 성별 임금

[CON ]t : t년도 총수입보험료

[PRE]t : 보험료율

ra: 국민연금의 경우 55~59세, 퇴직연금은 50~5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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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경우는 수입보험료에 과거근무채무상환액이 포함되는데

過去勤務債務 償還額은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구하였다.

[PSL]t, a = [ [ M ] t , a - [ M ] t - 1 , a ]×
t - 1

t - T E N
[ W] t , a× [ PR E ] t×

1
10

[PSL]t =
t

t - 9

54

a = 20
[ P SL ] t , a

단, [PSL]t , a : t연도ㆍa연령계층의 신규 과거근무채무 발생액

TEN : 신규가입자의 근무연수

[PSL]t : 각 연도별 과거근무채무상환액

2) 積立金 利殖收入

기금 적립금은 投資收益率에 따라 이식되는데 그 과정은 아래와 같

다. 전기의 총수입과 총지출의 차액인 재정수지차에 투자수익율을 곱하

여 연도별 적립금 이식수입을 구하고 여기에 당기의 재정수지차를 합산

하여 총기금적립액을 구한다.

[BA L]t = [TR ]t - [TE]t

[A F]t = [A F]t - 1 + [BA L]t

[IA F]t = [A F]t - 1 × [in trr]t

단, [BA L]t : 연도별 연금재정 수지차

[TR ]t : 연도별 총재정수입

[TE]t : 연도별 총재정지출

[A F]t : 연도별 기금적립금

[in trr]t : 투자수익율

[IA F]t : 연도별 적립금 이식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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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總收入

수입보험료(퇴직연금의 경우 과거근무채무상환액 포함)와 적립금 이

식수입이 추계되면 이들을 합산하여 총수입을 구한다.

[TR ]t = [CON ]t + [IA F]t ( + [PSL]t )

나. 總支出 部門

총지출 부문은 一時金 支給額, 年金 支給額과 事業費 支出額의 합계

로 구성된다. 일시금 지급액은 일시금 수급자 수에 1인당 일시금액을

곱하여 산출하며 연금 지급액은 연금 수급자 수에 1인당 연금액을 곱하

여 산출한다.

1) 一時金 支給額

일시금 수급자는 퇴직연금에 대한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20∼44세

연령계층의 노동시장 탈퇴자(退職과 死亡에 의한 탈퇴)수의 합계로 아

래와 같은 산식으로 구해진다.

[O UT]t, a = [M ]t, a × OUTR

[RD]t =
40∼44

a = 20
[ OU T ] t , a

단, [OUT]t , a : t연도ㆍa연령계층의 탈퇴자 수

OUTR : 노동시장 탈퇴율

[RD]t : 각 연도별 일시금 수급자 수

1인당 일시금액은 연금 가입기간 동안의 원리금 합계 해당액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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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와 같은 산식에 의해 구해진다.

[PI]t, r =
t - 1 , 50∼54

t t = t - ( r - 20)
[ [ CON ] t t , a ( + [ P SL ] tt , a ) ]× ( 1 + in tr ( t t) )

단, [PI]t, r : t연도ㆍr퇴직연령의 1인당 원리금 합계

in tr(tt) : 연도별 이자율

r은 퇴직연령, tt는 연금 가입년도, t는 퇴직년도

따라서 총일시금 지급액은 아래와 같다.

[PI1]t =
44

r = 20
[ P I ] t , r × [OUT]t , r

단, [PI1]t : 연도별 총일시금 지급액

2) 年金 支給額

연금수급권은 국민연금의 경우 10년 이상, 퇴직연금의 경우는 20년

이상 연금에 가입한 35세와 45세 이상 가입자가 퇴직하였을 때 부여된

다. 연금개시연령을 국민연금의 경우는 60세로, 퇴직연금은 55세로 가정

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각각 55세와 6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연금이 지

급되기 시작한다.

매해 퇴직연령별 연금수급권 획득자 수의 합이 新規年金受給者數이

며 이들 신규연금수급자 수의 누적합계가 전체 연금수급자 수가 되는데

이를 산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N N P]t, r =
t

tt = t - ( r a - r) , r = 35 , 45
[ OU T ] tt ,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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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P]t =
79 , 74

ra = 60 , 55
[ NN P ] t , r

단, [N N P]t, r : t연도ㆍr퇴직연령의 신규연금수급권 획득자 수

[N P]t : 연도별 연금수급자 수

r: 연금수급자격 획득연령으로 국민연금은 35세, 퇴직연금은 45세

ra: 연금수급기간으로 국민연금은 60∼79세, 퇴직연금은 55∼74세

tt는 연금수급권 획득시점, t는 연금수급시점

연금급부액은 국민연금의 경우 給付算式에 의해 지급되며 퇴직연금

의 경우는 앞에서 구한 원리금 합계에 연금수급 시점 이후의 割引利子

率 곱해서 1인당 연금수급액을 산출한다.

[PB]t, r = [PI]t, r × [P V]t

단, [PB]t , r : t연도ㆍr퇴직연령의 1인당 연금액

[P V]t : 각 연도별 현가율

따라서 퇴직연금의 총연금 지급액은 아래와 같다.

[PI2]t =
54

r = 45
[ PB ] t , r× [N N P]t , r

단, [PI2]t : 연도별 총연금 지급액

3) 事業費 支出額

사업비는 총보험료 수입액의 일정부분을 지출하는 것으로 가정하였

는데 퇴직연금의 경우는 현행 생명보험 중 團體退職保險의 事業費率 수

준인 0.8% 정도로 가정하였으며 국민연금의 경우는 총수입보험료 대비

管理運營費 比重인 1.5 % 수준으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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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C]t = [CON ]t × k

단, [A DC]t : 각 연도별 사업비 지출액

k : 국민연금은 0.015, 퇴직연금은 0.008

4 ) 總支出

연금모형의 총지출은 아래와 같이 일시금 지출액과 연금 지출액 그

리고 사업비 지출액의 합으로 산출된다.

[TE]t = [PI1]t + [PI2]t + [A DC]t

단, [TE]t : 각 연도별 총지출액

4 . 公私年金規模 長期展望

가 . 基礎國民年金

1) 加入者 및 受給者 數 推移

事業場加入者와 地域加入者 및 任意加入者를 합계한 전체 국민연금 가

입자 수는 인구증가와 경제활동참가율의 증대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의 확

대에 기인하여 2038년까지는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8년의

1,737만명을 최고 수준으로 하여 그 이후에는 점차 감소하겠지만 대체로

1천 7백만명 수준에서 안정된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인구의 소폭 감

소, 經濟活動참가율의 停滯와 연금가입율의 정체 등에 기인한 것이다.

가입대상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2010년에는

8백만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2030년 이후 차츰 감소하여 730만명 수준에

서 안정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농어민ㆍ자영업자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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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이후 꾸준히 가입율이 提高될 것으로 가정하였으므로 2000년의

2백만명 수준에서 2040년에는 1천만명까지 증가할 것이며 이후에는 소

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연금수급자 수 추이를 살펴보면 10년 이상 가입자가 60세에 도달했

을 경우 수급하게 되므로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1998년부터 발생할 것

이다. 사업장 가입자의 연금수급자 수는 2000년의 26만명 수준에서 2015

년에는 137만명으로 증가하고 2035년에는 312만명을 기록한 후 점차적

으로 310만명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농어민과 도시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2005년부터 연금수급자가 발생하는데

2010년에는 34만명 수준에 머무르겠으나 이후 가입율의 제고에 따라 연

금수급자 수도 크게 늘어 2040년 경에는 350만명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

다. 전체적으로 基礎國民年金 受給者數는 2010년에는 128만명, 2030년에

570만명, 2050년에 687만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表 Ⅴ- 5> 基礎國民年金 加入者 및 受給者 數 推移

(단위: 천명)

연도
가입자 수 수급자 수

사업장가입자 농어민,자영업자 합계 사업장가입자 농어민,자영업자 합계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7,162

7,697

8,040

8,089

7,908

7,643

7,342

7,334

7,327

7,320

7,313

2,374

3,092

4,288

5,260

6,664

7,806

9,428

9,418

10,037

10,027

10,018

9,536

10,789

12,327

13,349

14,571

15,449

16,770

16,752

17,364

17,347

17,331

262

474

941

1,366

2,082

2,370

3,001

3,120

3,144

3,177

3,175

0

61

337

590

1,404

1,662

2,697

2,912

3,485

3,632

3,699

262

534

1,278

1,956

3,487

4,033

5,698

6,031

6,629

6,809

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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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收入 및 支出 推移

25%의 所得代替率 달성과 基金의 財政安定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

는 기초국민연금의 적정보험료 수준을 산정하면 1998∼2009년까지는

6.5 %, 2010∼2019년에는 7.5 %, 2020∼2029년에는 8.5 %, 2030년 이후는

9.5 % 수준으로 나타났다.

<表 Ⅴ- 6> 最低生活을 위한 基礎國民年金 保險料率

1998∼2009년 2010∼2019년 2020∼2029년 2030∼2050년

6.5 % 7.5 % 8.5 % 9.5 %

기초국민연금의 급부액은 全加入者의 平均所得水準에 따라 결정되므

로 소득재분배 기능이 가능한데 25 % 정도의 소득대체를 위해서는 아래

와 같은 산식에 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국민연금 급부액 = 4.1 × (전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

(보험료납입년수/ 40)

기초국민연금의 총수입은 보험료 수입과 적립기금의 이식수입으로 구

성되는데 보험료 수입은 가입자 및 임금수준, 보험료율에 따라 변동된다.

보험료 수입은 자영업자의 가입율 제고와 임금인상에 힘입어 추계대상 기

간 동안 안정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事業場 加入者의 수입보험료는 2000년에는 8조 5천억원에 이를 것이며

2030년에는 54조원, 2050년 경에는 88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농어민 및 자

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수입보험료는 2000년에는 1조 9천억원에 머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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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으나 2030년에는 42조원, 2050년에는 74조원으로 증가할 것이다. 연금지

출액은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연금지급이 미미한 2000년에는 1조 3천억원

에 머무르겠으나 이후 연금수급자의 증가에 기인하여 2030년에는 51조원,

2050년에는 87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농어민 및 자영업자에 대한 연금지

출액도 2010년에는 2조 8천억원에 머무르겠으나 2050년에는 107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기초국민연금의 총수입액은 2000년의 11조 2천억원에서 2030년에는

126조원으로 증가하고, 2050년에는 188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총

지출액은 2010년의 11조원에서 2030년에는 100조원으로 증가하고 2050년

에는 197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基礎國民年金의 기금적

립액은 2010년의 200조원에서 점차 증가하여 2041년에 최고치인 914조원

을 기록한 이후 연금지출액이 보험료수입액을 소폭 초과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여 2050년에는 87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5)

5) 기초국민연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

한다고 할 때 이 연금에 대해서는 부과방식의 도입도 고려해 볼 수 있

을 것이다. 1998년 현재 부과방식에 의한 기초연금을 도입한다고 가정

하면 60세 이상 연금수급자는 477만명에 이를 것이다. 그러나 이 수치

는 이후 급속한 노령화로 인해 2020년에는 1백만명을 넘어서고 2030년

에는 1,396만명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이들 60세 이상의 모든 인구에게

평균임금의 25%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20∼59세 연령계층의 취업

자들이 사회보장분담금을 납세해야 할 것인데 이들 연령계층의 증가율

은 피부양계층의 인구증가율보다 낮은 추세에 있다. 그 결과 60세이상

인구 대비 납세가능인구 비율(부양율)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이 수치는 1998년의 52.4 %에서 2020년에는

72.3%로 높아지며 다시 2025년에는 80.3%로, 2030년에는 83.3%로 높아

질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이 부양율이 급증함에 따라 사회보장세

부담율도 크게 증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998∼20 19년까지의

사회보장세는 13.5 % 수준이면 적정할 것으로 보이나, 2020∼2030년에는

18.0 %로 인상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년까지의 급속한 부양

율 증가 추이를 감안할 때 이후의 사회보장세 수준은 25 % 이상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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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국민연금의 財政安定性을 나타내주는 基金倍率(적립기금액/ 총지출

액)을 살펴보면 2010년에는 18배였으나 연금수급이 본격적으로 개시되는

2030년에는 7.9배로 낮아졌으나 이후에도 4∼5배 이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할 것으로 추측된다.

기초국민연금의 부과방식 도입시 부양율 추이

(단위: 천명, %)

연도 사회보장세부담자 60세이상연금수급자 부양율

1998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9,093
9,536
10,789
12,327
13,349
14,571
15,449
16,770

4,767
5,194
6,162
7,201
8,512
10,528
12,412
13,962

52.4
54.5
57.1
58.4
63.8
72.3
80.3
83.3

圖 Ⅴ- 5 國民基礎年金의 財政 推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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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Ⅴ- 7> 最低生活保障時 基礎國民年金의 財政推計

(단위: 조원, %)

사업장 가입자

연도 수입보험료 이식수입 총수입 연금지출 총지출액 적립기금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8.5

19.6

35.1

53.6

71.9

87.5

2.3

14.0

25.0

31.5

27.3

26.2

9.9

31.8

58.5

84.1

99.1

114.0

1.3

7.8

24.7

50.9

70.9

87.0

1.5

8.1

25.2

51.7

72.0

88.3

34.2

223.7

533.9

818.7

936.4

899.9
지역 가입자(농어민 및 도시자영업자)

연도 수입보험료 이식수입 총수입 연금지출 총지출 적립기금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1.9

6.7

18.5

42.3

60.5

73.6

2.3

14.0

25.3

31.5

27.3

26.2

3.3

18.9

41.9

72.7

87.6

100.1

0

2.8

17.3

47.8

82.9

107.3

0.03

2.9

17.5

48.4

83.8

108.4

29.0

216.1

525.0

810.6

913.1

865.8
기초국민연금 전체가입자

연도 수입보험료 이식수입 총수입 연금지출 총지출 적립기금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10.3

26.4

53.6

95.9

132.4

161.1

1.4

12.2

23.4

30.4

27.2

26.5

11.2

37.1

75.6

125.6

159.5

187.8

1.3

10.6

42.0

98.6

153.8

194.3

1.5

11.0

42.8

100.1

155.8

196.7

25.7

200.0

500.7

786.3

909.3

874.2

나. 所得比例國民年金

1) 加入者 및 受給者 數 推移

연금가입자가 정년퇴직 후 사회에서 표준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서는 最終給與對比 45% 정도의 소득이 필요함을 살펴보았다. 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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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정도의 소득은 최저생계를 위한 부분이고 나머지 20% 정도가 표

준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적 생활보장은 급부자체가 소득비례로 산정되므로 사업장 근로

자의 경우 퇴직연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자영업자나 농어민의 경

우는 국민연금 중 소득비례부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1998년부터 점차 국민연금의 소득비례

부문에서 퇴직연금으로 移動하여 2030년 경에는 모든 사업장 가입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하에서 소득비례국민연금의 가입자 수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1998년 퇴직연금 도입과 함께

전체 소득비례국민연금 가입자의 30%가 퇴직연금으로 移行하므로 1998

년의 소득비례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472만명 정도가 될 것이다. 이후

매년 일정비율로 퇴직연금으로 이행함에 따라 2010년에는 399만명으로

감소하고, 2029년에 5만명을 기록한 후 2030년 이후에는 가입자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에 비해 농어민, 자영업자 등 지역 가입자 수는

加入率의 提高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여 2038년 경에는 1천만명을 넘어

설 것으로 보인다.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를 모두 합계한 所得比例國民年金 가입

자 수는 2000년의 706만명 수준에서 2030년에는 943만명으로 증가하고

2050년에는 1천만명 수준이 될 것이다.

연금수급자 수는 2000년에는 16만명 수준에 머물겠으나 2005년 이후

지역 가입자의 수급자가 늘어남에 따라 2030년에는 313만명으로 증가하

고 2050년에는 394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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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Ⅴ- 8> 所得比例國民年金 加入者 및 受給者 數 推移

(단위: 천명)

연도
가입자 수 수급자 수

사업장가입자 농어민,자영업자 합계 사업장가입자 농어민,자영업자 합계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4,690

4,489

3,991

3,169

2,098

860

0

0

0

0

0

2,374

3,092

4,288

5,260

6,664

7,806

9,428

9,418

10,037

10,027

10,018

7,064

7,581

8,279

8,429

8,762

8,666

9,428

9,418

10,037

10,027

10,018

155

283

596

685

689

571

435

345

273

239

236

0

61

337

590

1,404

1,662

2,697

2,912

3,485

3,632

3,699

155

344

933

1,275

2,093

2,234

3,132

3,256

3,758

3,871

3,935

2) 收入 및 支出 推移

20%의 소득대체와 안정적인 연금재정을 위한 소득비례연금 제도의

적정보험료 수준은 1998∼2009년 동안에는 5.3 %, 2010∼2019년 동안에

는 6.3 %, 2020년 이후에는 7.3%인 것으로 나타났다.

<表 Ⅴ- 9> 標準生活을 위한 所得比例國民年金 保險料

1998∼2009년 2010∼2019년 2020∼2029년 2030∼2050년

5.3 % 6.3 % 7.3 % 7.3 %

소득비례국민연금의 급부액은 가입자의 全加入期間 平均所得水準에

따라 결정되는 데 20% 정도의 소득대체를 가능하게 하는 급부수준은

아래와 같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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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비례국민연금 급부액 = 3.456 × (가입자의 전가입기간

평균소득월액) × (보험료납입년수/ 40)

소득비례국민연금의 수입보험료 추이를 살펴보면 우선 사업장 가입

자의 경우 2000년에는 4조 5천억원에 이를 것이며 2010년에는 8조원에

이르겠으나 가입자의 감소로 인해 차츰 줄어들어 2029년에 238억원을

기록한 후 2030년부터는 0가 될 것이다. 이에 비해 농어민, 자영업자 등

지역 가입자의 수입보험료는 2000년에는 1조 5천억원에 머무르겠으나

2030년에는 32조원, 2050년에는 57조원으로 증가할 것이다.

年金支出額은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퇴직연금으로의 이행에 따라 매

우 미미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2010년에는 2조원, 2030년에는 4조원

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농어민 및 자영업자에 대한 연금지출액은

2010년에는 1조 2천억원에 머무르겠으나 이후 계속 증가세를 보여 2050

년에는 86조원 수준으로 전망되었다.

소득비례국민연금 총수입은 2000년의 6조 6천억원에서 2030년에는

52조원, 2050년에는 75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총지출액은 2010

년의 3조 5천억원에서 2030년에는 35조원으로 증가하고 2050년에는 91

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소득비례연금기금의 적립금은

2010년의 130조원에서 점차 증가하여 2041년에 최고치인 653조원을 기

록한 이후 소폭 감소하여 2050년에는 576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비례국민연금의 財政安定性을 나타내주는 基金倍率 推移를 살펴

보면 2010년에는 37배였으나 연금수급이 본격적으로 개시됨에 따라 지

속적으로 낮아지는데 대체적으로 6∼7배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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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Ⅴ- 10> 標準生活保障時 所得比例國民年金의 財政推計

(단위: 조원, %)

사업장 가입자

연도 수입보험료 이식수입 총수입 연금지출 총지출액 적립기금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4.5

8.2

8.0

0

0

0

2.3

14.0

25.0

31.5

27.3

26.2

6.0

20.4

31.4

30.4

27.2

26.5

0.2

2.0

4 .3

4 .3

3.8

4 .1

0.3

2.2

4 .4

4 .3

3.8

4 .1

31.4

218.2

527.7

812.5

932.7

896.5
지역 가입자(농어민 및 도시자영업자)

연도 수입보험료 이식수입 총수입 연금지출 총지출 적립기금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1.5

5.7

15.9

32.5

46.5

56.5

2.3

14.0

25.0

30.4

27.3

26.2

3.0

17.8

39.3

61.5

73.6

83.0

0

1.2

9.4

30.1

58.8

86.3

0.02

1.3

9.7

30.6

59.5

87.2

28.6

216.6

530.3

793.6

923.4

870.0
소득비례국민연금 전체가입자

연도 수입보험료 이식수입 총수입 연금지출 총지출 적립기금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6.0

13.8

23.9

32.5

46.5

56.5

0.9

7.9

15.7

20.8

19.5

17.8

6.6

20.8

38.6

51.9

65.8

74.7

0.2

3.3

13.7

34.4

62.6

90.5

0.3

3.5

14.0

34.9

63.3

91.3

16.7

130.4

339.2

539.4

652.4

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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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退職年金

1) 加入者 및 受給者 數 推移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퇴직연금이 도입되는 1998년 이후에는 점차

소득비례국민연금에서 퇴직연금으로 이동하여 標準生計를 보장받는 것

으로 가정하였다.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퇴직연금제도 도

입 첫 해(1998년)의 가입율은 기존 소득비례국민연금제도 가입자의 30%

수준으로 가정하고 이후 일정속도로 가입율이 증가하여 2030년에 대상

자 모두가 가입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럴 경우 1998년의 가입자 수는 207만명이 될 것이며 2010년에는

377만명, 2020년에는 524만명으로 증가하고, 2030년에는 710만명으로 최

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추계되었다. 2030년 이후에는 인구증가세가 마이

圖 Ⅴ- 6 所得比例國民年金의 財政 推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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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스로 돌아섬에 따라 가입자 수가 매년 소폭 감소하겠으나 대체로 620

만명 수준에서 안정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급자 수 추이를 살펴보면 過去勤務債務償還이 10년간 分割하여

이루어질 경우 2008년부터 연금 수급자가 발생한다. 일시금 수급자의

경우 연금수급이 없는 2007년까지는 17만명까지 증가하다가 연금수급이

개시되는 2008년 이후에는 10만명 미만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며 이후

13만명 수준에서 안정될 것이다. 연금수급자 수는 최초로 연금수급자가

발생하는 2008년에는 2만 8천명에 머무를 것이나 이후 크게 증가하여

2022년에는 100만명을 넘어서고 2030년 경에는 248만명에 이를 것이다.

이어 2043년에 최고치인 421만명을 기록한 후 이후에는 소폭의 감소세

를 보여 대체로 410만명 수준에서 안정적일 것으로 추계되었다.

이에 비해 과거근무채무 상환이 존재하지 않으면 2018년부터 연금수급

자가 발생하는데 2020년에는 16만명 수준에 머물겠으나 2030년에는 125만

명으로 증가하고 2050년에는 434만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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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Ⅴ- 11> 退職年金의 加入者 및 受給者 數 推移

(단위: 천명)

연도 가입자 수 일시금수급자 수
연금수급자 수

과거근무채무상환있음 과거근무채무상환없음

1998

1999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2,074

2,191

2,319

3,014

3,766

4,451

5,241

6,130

7,098

6,305

6,299

6,293

6,287

93

99

106

145

78

91

105

123

144

128

128

128

128

0

0

0

0

100

385

847

1,601

2,483

3,287

4,177

4,192

4,108

0

0

0

0

0

0

161

593

1,245

2,123

2,969

3,636

4,343

2) 收入 및 支出 推移

5인 이상 사업체 취업자에 대해 표준적인 생계보장이 가능한 20%의

소득대체와 추가적인 보장을 위한 15 %의 소득대체를 위해서는 1998∼

2009년에는 14 %, 2010∼2019년에는 15%, 2020년 이후에는 17% 수준의

보험료율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보험요율 하에서의 퇴직연

금에 대한 재정추계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러한 保險料率을 적용했을 경우 퇴직연금의 보험료 수입은 가입

첫 해인 1998년에는 5조원 수준에 머물 것이나 이후 加入率의 上昇, 보

험요율 인상 및 賃金引上 등의 요인으로 2030년까지는 꾸준히 증가하여

약 107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그 이후에는 保險料率 調整과 賃金引上

要因에 의해 보험료 수입이 증가하여 2040년에는 127조원, 2050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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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된다.

과거근무채무는 1998년부터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가 모두 가입하

는 2030년까지 발생하며 이 채무를 10년 동안 분할 상환한다고 가정하

였으므로 過去勤務債務償還額은 2039년까지 발생한다. 1998년의 과거근

무채무상환액은 약 4조 7천억원 정도에 이를 것이며 이후에는 소폭의

변동을 보이다가 2030년에 최고치인 6조 6천억원을 기록한 후 서서히

감소하여 2040년에는 완전히 소멸할 것이다.

支出側面을 살펴보면 일시금 지출은 점차 증가하여 2007년까지는 약

11조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나 이후 연금수급의 개시로 인해 약 4조원

대로 낮아지겠으나 다시 가입자 수의 증가와 元利金 合計의 증가에 기

인하여 2030년에는 20조원, 2050년에는 29조원 수준이 될 것이다.

年金支出 推移는 연금수급자 수가 미미한 2008년에는 1,702억원 수

준에 머무르겠으나 이후 연금수급자 수의 꾸준한 증가에 기인하여 2020

년에는 15조원을 넘어서겠으며, 2030년에는 68조원, 2050년에는 181조원

수준이 될 것이다.

퇴직연금의 基金積立額 推移를 살펴보면 2000년에 30조원에 이르던

적립액이 2030년에는 1,351조원으로 증가할 것이며 2050년에는 다시

1,803조원으로 높아질 것으로 추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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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Ⅴ- 12> 退職年金의 財政推計( 過去勤務債務償還있음)

(단위: 조원)

연도
총수입 총지출 적립

기금보험료
과거근무

채무상환
이식수입 총수입 일시금 연금 사업비 총지출

1998

1999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5.2

5.9

6.6

11.6

20.7

31.3

52.9

75.5

106.6

109.7

127.1

140.2

154.6

4.7

5.0

5.3

7.4

4 .8

5.1

5.3

6.0

6.6

3.5

0

0

0

0

0.8

1.5

6.1

13.5

22.5

30.8

37.3

51.2

47.3

52.4

54.0

54.1

10.0

10.9

12.7

24.7

37.1

56.4

86.4

116.2

161.5

159.0

178.8

194.0

208.8

0.4

0.9

1.5

7.2

4 .5

7.2

9.8

14.1

20.3

19.8

22.8

25.9

29.0

0

0

0

0

0.8

4.9

15.0

35.0

67.6

94.1

139.6

162.6

180.8

0.08

0.09

0.1

0.2

0.2

0.3

0.5

0.7

0.9

0.9

1.0

1.1

1.2

0.5

1.0

1.6

7.3

5.5

12.4

25.3

49.8

88.9

114.9

163.4

189.6

211.1

9.5

19.3

30.4

104.4

224.5

418.3

677.3

1,000.2

1,351.4

1,619.9

1,760.5

1,803.0

1,802.7

圖 Ⅴ- 7 退職年金의 財政推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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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부터 도입되는 퇴직연금 제도는 기존의 퇴직일시금 제도를 대

체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原論的인 次元에서 본다면 제도가입시 과거근

무채무에 대한 상환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기업

체 입장에서 보면 매우 부담스럽기 때문에 제도가입 이후의 보험료만

납입하는 형태의 퇴직연금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과

거근무채무액에 대한 상환이 없다고 가정한 후 퇴직연금의 재정을 다시

추계하면 <表 Ⅴ-13>과 같다.

과거근무채무에 대한 상환이 없으므로 1998년의 총수입은 5조원에

머물것이며 연금개시도 1998년 가입자가 20년 가입 후 퇴직하는 2018년

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러므로 2018년부터는 一時金 支出의 비중이 점

차 줄어들고 연금지출의 비중이 증가할 것이며 積立基金은 초기의 보험

료 수입이 감소한 반면 연금지급이 늦추어진 관계로 2035년부터는 과거

근무채무상환이 존재하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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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Ⅴ- 13> 退職年金의 財政推計( 過去勤務債務償還없음)

(단위: 조원)

연도
총수입 총지출 적립

기금보험료 이식수입 총수입 일시금 연금 사업비 총지출

1998

1999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5.3

5.9

6.6

11.6

20.7

31.3

52.9

75.5

106.6

116.0

134.4

148.2

163.5

0

0.4

0.8

3.4

7.4

10.6

16.3

25.7

42.8

46.0

58.1

67.9

73.5

5.3

5.9

7.0

14.8

27.3

41.1

66.9

98.4

145.6

159.4

190.2

214.4

236.3

0.2

0.5

0.9

4 .3

13.2

27.5

8.4

12.5

18.5

20.2

23.9

27.4

30.7

0

0

0

0

0

0

2.0

9.7

26.8

52.5

91.3

135.4

188.6

0.04

0.05

0.05

0.09

0.2

0.3

0.4

0.6

0.9

0.9

1.1

1.2

1.3

0.3

0.6

1.0

4 .3

13.4

27.7

10.7

22.8

46.2

73.6

116.3

163.9

220.6

5.0

10.3

16.3

59.3

120.0

189.3

381.8

718.7

1,169.4

1,619.9

2,011.2

2,314.2

2,467.1

라. 公私年金의 長期的 推移에 대한 總括

이상에서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가입자 및 수급자 수 추이와 適

正 所得代替率을 달성한다는 조건 하에 이들 연금의 재정규모를 추계하

였다. 여기에서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수입보험

료, 연금지출액 및 적립기금의 비중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장기적으로 公

私年金間 役割의 변화추이를 槪觀하고자 한다.

우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수입보험료 비중을 살펴보면 대체로

2020년까지는 57%:43%의 비율을 보이다가 2021∼2030년까지는 53 %:47%

로 퇴직연금의 비중이 소폭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31년

이후 퇴직연금의 過去勤務債務償還이 점차 완료됨에 따라 다시 국민연

금의 비중이 높아져 대체로 58 %:42 %의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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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國民年金의 수입보험료 비중이 退職年金보다 높게 나타나

는 이유는 가입대상 때문이다. 즉 퇴직연금은 5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국민연금은 基礎部門의 경우 사업체 종사자와

농어민, 자영업자를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所得比例部門에서도 사

업체 종사자보다 數的으로 많은 농어민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

문이다. 이런 이유로 좀 더 정확한 공사연금의 비중을 비교하기 위해서

는 농어민과 자영업자의 私的年金規模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연금지출액 측면은 연금수급이 制限的으로 이루어지는 2010년에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70%:30%의 비중을 보였으나 연금수급이 본격화

되면서 점차 퇴직연금의 비중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30년에는 퇴직연금의 비중이 40% 수준으로 높아졌으며 이후에도

42 %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積立基金의 비중을 살펴보면 2000년에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비

중이 60%:40% 수준을 보이겠으나 이후 퇴직연금의 적립기금이 크게

圖 Ⅴ- 8 收入保險料의 公私年金間 比重 推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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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함에 따라 2030년에는 퇴직연금의 비중이 50% 수준으로 높아졌으

며 다시 2050년에는 55 % 수준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圖 Ⅴ- 9 年金支出額의 公私年金間 比重 推移

圖 Ⅴ- 10 積立基金의 公私年金間 比重 推移

- 106 -



5 . 加入者 類型別 保險料 負擔 展望

현실적으로 연금재정 추계에서 표준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45%의 소

득대체와 표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는 60%의 소득대체를 위한 보험요

율이 가입자 및 사용자가 부담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도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事業場 加入者의 경우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한 기초국민연금 갹출

률은 농어민, 자영업자와 같은 수준으로 1998∼2009년에는 6.5%, 2010∼

2019년은 7.5 %, 2020∼2029년은 8.5%, 2030년 이후는 9.5 %로 나타났다.

표준적인 생활보장을 위한 20%의 소득대체와 풍요로운 삶을 위한 추가

적인 15 %의 소득대체를 위한 적정한 보험료율은 1998∼2009년 동안에는

14 % 수준이겠으나, 2010∼2019년에는 15%로 인상되어야 하고, 2020년

이후에는 다시 17% 수준으로 인상되어야 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사업장 취업자의 경우 60% 소득대체를 위해 부담해야 하는

총보험요율은 1998∼2010년의 20.5%에서 2010∼2019년에는 22.5 %로 소

폭 인상되고 2020∼2029년에는 25.5 %, 2030년 이후에는 26.5 %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使用者와 被傭者의 분담비중을 나누어 살펴보면 피용자에 대

해 가장 保守的으로 계산했을 경우 사업장 가입자의 부담율은 9.2∼

15.2%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연금 중 1998년 현재와 같이 3 %를

사용자가 부담하고, 퇴직일시금에 해당하는 8.3 %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했을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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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Ⅴ- 14> 事業場 加入者의 保險料率 負擔

(단위: %)

구분

연도

기초국민연금 퇴직연금 합계(60%소득대체)

25%소득대체 20%소득대체 15%소득대체 피용자부담 사용자부담 합계

1998∼2009

2010∼2019

2020∼2029

2030∼2050

6.5

7.5

8.5

9.5

8.00

8.57

9.70

9.70

6.00

6.43

7.30

7.30

9.2

11.2

14.2

15.2

11.3

11.3

11.3

11.3

20.5

22.5

25.5

26.5

이에 비해 自營業者 및 農漁民의 경우는 기초국민연금과 소득비례국

민연금을 통해 표준적인 생활이 가능한 45 % 정도의 소득을 보장받고자

할 경우 11.8 %∼16.8 %의 보험요율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Ⅴ- 15> 自營業者 및 農漁民의 保險料率 負擔

(단위: %)

구분

연도

기초국민연금 소득비례국민연금 합계

25% 소득대체 20% 소득대체 45% 소득대체

1998∼2009

2010∼2019

2020∼2029

2030∼2050

6.5

7.5

8.5

9.5

5.3

6.3

7.3

7.3

11.8

13.8

15.8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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